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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둘러싼 논쟁과 그 대립지형을 점검하고자 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란 사회서비스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장애인이 자율권을 행사하도록 만든 전달체계를 일컫는다. 전달

체계 개편 과정에서 그간 학계에서 진행되어 오던 제도의 구조 분석과 접근방식을 

벗어나,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장애인 당사자들 스스로가 개인예산제를 어떻게 받

아들이고 해석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요 선행사례인 영국과는 달리, 한국은 

장애인 당사자들 내에서도 개인예산제에 대한 입장이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사회

복지학적 관점의 제도분석을 벗어나 제도를 둘러싼 행위자들과 그 주장을 고찰하는 

장애학적 분석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기존문헌과 함께 서울시의 시범사업 추진 및 

윤석열 정부의 대선기간 중 공약화에 따른 각 장애인 단체의 성명서, 보도자료, 언

론 기사 등에 대한 문헌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학계에서 정책사례로 소개된 

개인예산제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기에 이르렀으며, 장애인 단체 내부에서

도 찬반을 둘러싼 팽팽한 대립이 관찰된다. 개인예산제를 반대하는 입장은 개인예산

제가 가져올 수 있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강화 효과 보다는 이로 인한 장애정책의 

사회공공성 약화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이는 장애정책 영역의 예산 확보에 대

한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장애정책의 사회권 강화 없이 자유권만 주어졌을 때 자

유로운 선택이 가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이와 함께, 개인예

산제 도입 논쟁은 정책 의도와 그 결과간의 괴리를 좁힐 수 있을 때 합의에 이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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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개인예산제 찬성 입장은 정책의 의도에 주목하는 한편, 반대 

입장은 정책의 결과를 불신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 입장은 개인예산제의 의

도와 결과라는 서로 다른 영역만을 바라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식이 논의에 전제

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개인예산제, 자기결정권, 자유권, 사회권

Ⅰ. 서론

한국은 2010년을 전후로 하여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방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개인예산제 도입 논의가 학계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학계

에서는 주로 영국, 미국, 독일 등 개인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해외 국가 사례

를 소개하면서 한국으로의 도입 가능성 검토 및 필요성을 강조해왔다(원소연, 

2010; 유동철, 2012; 이동석･김용득, 2013; 남용현, 2014; 김진우; 2018; 

김경미, 2020; 이한나･김동기･김용진･전지혜, 2020).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서비스 이용시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든 전달체계 정책이다(김진우, 

2018; 이동석･김용득, 2013). 대부분의 사회서비스는 정부 부처 및 기관을 

통해 공급자 중심의 전달체계로 지속되어 왔다. 공급자 중심의 재정적 권한 

행사는 사회서비스의 경직성과 질적 하락, 무엇보다도 장애인 당사자의 선

택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인예산제가 만들어졌으며 개인예산제를 통한 전달체계의 변화가 장애인

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국으로의 개인예산제 도입 논의는 학계에서만 그치지 않았으며 지방자

치단체에서도 시범사업을 검토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7년

부터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행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해오고 있으

며 2019년에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실행했다. 서울시의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한 움직임에 이어 최근 윤석열 정부의 집권으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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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 논의는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장애인 공약 중의 하나로 개인예산제 도입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서울

시와 윤석열 정부의 공약으로 최근 탈시설 기조, 장애등급제 폐지, 커뮤니티 

케어와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 장애정책의 변화 속에서 복지전달체계 개편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개인예산제는 복지전달체계의 대안 중 하나로 주목받

고 있다. 

이러한 정책 환경의 변화 속에서 개인예산제를 둘러싼 논쟁은 심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학계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개인예산제에 관한 논의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과 함께 장애계 내부의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개인예

산제를 다룬 학술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학계의 도입 논의는 논쟁의 구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개인예산제 도입 검토 이후 윤석열 

정부의 공약으로 정책 채택 가능성이 높아지자 시민단체 사이에서 찬반 입

장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학계 전문가들은 개인예산제를 자기결정권 강화

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정의하지만, 그동안 자기결정권을 강조해왔

던 단체는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개인예산제를 제도적으로 검토하는 수준을 넘어서, 개인예산제에 

대해 한국의 장애정책 전문가집단과 장애계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논쟁의 지점은 무엇인지 분석이 필요하다. 분석의 필요성은 논쟁의 구도에

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단체 중에서도 장애인단체총연맹과(이하 장총) 

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는 개인예산제를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각 정당의 선거공약으로 도입해줄 것을 요구할 정도로 찬성 입장을 피력하

고 있다. 그런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탈시설 운동과 장

애인 자기결정권 강화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도 개인예산제 도입은 반대하

고 있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거의 대부분의 단체가 찬성하지만, 개

인예산제에 대한 입장이 다른 지점은 현재 한국에서 장애 정책 논쟁에 대한 

고찰을 요구한다. 

장애계 내부의 입장 차는 기존 문헌에서 주목했던 영국의 사례와 다른 정

책 지형을 보여준다. 영국은 장애인 당사자의 운동이 뒷받침되어 개인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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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도입으로 이어졌지만 한국은 반대하는 당사자 집단이 있기에 개인예산제

를 한국으로 도입하고자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한국적 맥락을 파악함으로써 

논쟁의 지점과 구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인예산제의 장점과 

한계를 사회복지학적 관점에서 파악함으로써 제도분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

라, 제도를 둘러싼 행위자들을 통해 논쟁을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행위자 

사이의 다른 지향과 입장, 특히 전장연이 반대하는 입장에 주목하여 장애인

의 자기결정권과 사회적 맥락을 짚어봄으로써 현재 한국사회에서 취약계층, 

그 중에서도 장애인의 자율과 선택권은 어떻게 발현될 수 있는지 논쟁을 포

착하는 장애학적 분석의 시도가 요구된다. 더불어 급변하고 있는 장애정책 

환경은 현재 전달체계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으며 대

안으로 제시되는 개인예산제가 내포하고 있는 정책의도에 따라 자기결정권

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장애등급제 폐지와 

함께 지역의 커뮤니티 케어와 탈시설의 기조가 수립되고 있으면서도 지역 

간 장애복지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전달체계 변화는 어떤 방향

으로 이루어져야 할지 자기결정권 강화라는 목적에 초점을 두고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한국의 개인예산제에 관한 논의를 자기결정권 강

화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봄으로써 논쟁 지형을 각 입장별로 비교하고 주장

과 한계가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들의 입장이 

어떤 지점에서 차이를 만들어내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밝힐 것이다. 이는 

이전까지 학계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정책에 대한 구조적 분석과 선행사

례 검토가 아니다. 한국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대

안으로 개인예산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실제 

논쟁이 되는 지점에 주목하는 것이다. 즉 정책 공론장의 활성화를 통해 장

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등 취약계층에 이르기까지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사회적 조건이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는지 대안을 모색해보기 위한 시론적 

고찰이라 할 수 있다.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개인예산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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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을 둘러싼 논쟁과 한계를 단지 제도적 차원이 아닌 행위자를 중심으로 살

펴봄으로써 이들이 받아들이는 개인예산제에 대한 해석의 쟁점을 도출하여 

정책 공론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한국 장애정책 구조를 성찰해보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이는 장애인들의 복지전달체계에 관한 논의에 그치는 

것을 넘어서 자기결정권 실현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사회서비스 선택권

을 강화시키고자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검토해봄으로써 앞으로 전개

될 수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함의를 가져다 줄 수 있

을 것이다. 

Ⅱ. 개인예산제의 특징: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강화 

그간 장애인 당사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권익옹호를 위해 장애인 개

인의 고유성을 기반으로 사회참여를 수행하면서 선택권과 통제권 실현을 통

한 자기결정권 강화에 주목해왔다(Ryan and Deci, 2000). 개인예산제는 장

애인이 현물의 방식으로 공급되어오던 사회서비스를 현금급여를 통해 자기

주도적으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측면에서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Glasby and Littlechild, 

2009). 개인예산제 도입을 주장하는 입장은 장애인 당사자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이들 스

스로가 통제할 수 있도록 복지의 전달체계를 바꿔야 함을 강조한다(이승기, 

2019). 사회서비스에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실현은 언제, 어디에서 사회서

비스를 받을 것인가 수요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를 실현할 

수 있을 때 장애복지가 추구하는 자기결정권의 실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원소연, 2010).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추구하게 

된 요인은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 전달체계가 갖고 있는 비효율성, 경직성 

등으로 인해 장애인의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고 사회서비스 체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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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장애인의 삶이 종속되는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에 있었다(김진우, 2018).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가 아닌 개인화 전략을 통한 

사람 중심의 사정과 이용자 선호 반영, 이용자 선택 존중 등이 제시된 것이다

(Spicker, 2013). 사람 중심 계획은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당사자

가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해 자원을 할당하게 만들면서 자기주

도적 삶이 가능하도록 만든다(김경미, 2020). 이러한 개인예산제는 신체장

애인의 자기결정권과 함께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강화에도 유의미한 영

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예산제가 발달장애인에게도 예산의 

사용처와 시기 등을 결정할 때 의견을 구하면서 이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작동하기 때문에 발달장애인들의 자기주도성을 높이고 삶의 

만족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김진우, 2018). 

개인예산제를 통해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게 될 때 

주목해야할 이념적 특징으로는 소비자주의가 있다. 장애인의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소비자주의란 수동적 서비스 수혜자가 아닌 상품의 구매자로서 서

비스의 선택자에 위치하도록 복지전달체계 관점이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남용현, 2014). 이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을 선택하고 구매하는 기

본적인 시장 활동의 영역에서 조차도 장애인들이 배제되어 왔기 때문에 소

비자주의의 실현이 곧 자기결정권의 강화와 연결된다고 보는 것이다. 자유

주의 경제체제에서 ‘선택’의 자유는 소비의 전제조건이자 소비자로 살아가는 

시민의 권리와 역할로 본다(이한나･김윤영･이민경･김동기･김용진･이정기･
전지혜, 2019). 개인예산제를 통한 현금 급여는 소비의 자유를 증진시키기 

때문에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강화하도록 해준다고 할 수 있다. 소비

자주의의 실현은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통해 이루어짐에 따라 공급자간 경쟁이 효율성과 다양성을 제

고하도록 만들어 장애인의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다고 본다(남용현, 2014). 

이는 이미 실행되고 있는 해외 사례를 통해서도 장애인 당사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점으로 확인이 가능하다(Matthias and Benjamin, 2008). 

장애인의 자립은 신체적 능력을 활용하면서 나타나기 보다는 선택과 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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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한 사고의 과정이라는 점에(Barnes, 

1991) 주목해봄으로써 포착할 수 있는 것이다. 사고의 영역에 권한을 실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는 시도는 장애정책의 영역에서 장애

인의 위치를 옮겨 놓게 만든다. 이전에는 장애정책의 수혜 대상자로 선정되

기 위해서 장애인으로서 무능력함을 선별받기 위한 부정적 의미를 강화시켰

다면, 개인예산제를 통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실현은 장애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가 달라지게 한다(이동석･
김용득, 2013).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이루도록 추동해주는 역

할을 하는 것이다(Finlay, Walton and Antaki, 2008). 이처럼 장애인의 돌

봄서비스에 대한 통제권 확보는 시장의 공급을 변화시킬 힘을 줄 수 있게 

되며 활동보조인을 직접 고용하는 위치로 옮겨가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기관의 

변화도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된다(Wilberforce, Glendinning, 

Challis, Fernandez, Jacobs, Jones, Knapp, Manthorpe, Moran, Netten and 

Stevens, 2011).

장애인 당사자주의 또한 개인예산제의 근간을 이루는 이념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 당사자주의는 장애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사자의 

경험과 의견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으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이

념이라고 할 수 있다(남용현, 2014). 그동안의 사회서비스가 장애인 당사자

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공급자의 편의를 중심으로 하여 획일적으로 재단하고 

급여 서비스를 제공해온 측면이 있다. 한국을 예로 들면 얼마 전까지 유지

되어 온 장애등급제가 당사자주의에서 벗어난 대표적인 전달체계라고 할 수 

있다. 6단계로 장애유형을 나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유지되어 

온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와 사회적･개인적 맥락을 고려하지 

못했다. 장애등급제는 의료적 모델에 기반을 두고 의사 등 전문가 중심적 

시각으로 장애인의 손상만으로 장애정도를 구분해왔다.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장애등급을 부여받은 장애인은 등급을 기준으로 사회서비스를 받음으로써 

획일적이고 경직된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 들어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기에 이르면서 장애인의 등급이 아닌 개인에 맞춘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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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때 필요한 이념이 장애인 당사자로서의 

개인이 된다. 장애인 당사자의 특성은 본인 스스로가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생활에서 필요한 자원, 요구되는 활동보조의 특성, 권익옹호를 

위한 전략을 당사자가 제시할 수 있으며 이를 국가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지원

해줄 수 있도록 할 때 장애인 당사자주의가 확립되고 있다고 본다(Dejong, 

1979).

장애인 당사자주의는 발달장애인들에게도 선택권과 통제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이념적 토대를 구축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영국에서 시행되었던 

초기 직접지불제도는 발달장애인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에 발달장애인까지도 사회서비스를 자기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 마련과 전달체계 개편을 필요로 했다(강동욱, 2022). 발달장애인 또한 

개인예산제를 통해 스스로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주의를 

강력하게 관철시킨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소비자주의, 당사자주의의 핵심 

가치는 선택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는 행위는 곧 시민권의 발

현을 말한다. 삶을 결정짓고 계획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며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Morris, 2006; 

Lister, 1997).

그러나 자기결정권이 강조하는 선택의 자유는 사회적 조건과 맥락 속에서 

논의되지 않는다면 실현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물론 삶에서 선택

은 시민권 획득의 필수 조건이라고 볼 수도 있다(Glendinning, 2008). 다만 

시민권이 획득 되어야만 선택을 자유롭게 하게 될 수도 있다. 시민권은 단

지 자유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권을 행사하기 위한 사회적 조건을 갖춘

다는 차원에서 사회공공성과 연결되는 사회권도 존재하기 때문이다(김원섭, 

2007). 자기주도적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예산

제를 긍정할지라도 기회가 어떻게 마련되는가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장애인

의 선택권은 강화될 수 없다. 자유로운 삶을 위한 조건의 획득 여부는 취약

계층에게 특히 선행되어야 할 지점이기도 하다. 사회적 배제에 놓여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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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자유로운 선택만이 주어진다면 개인과 사회가 연결되어 있는 맥락

을 소거하면서 개인에게만 책임을 부과하게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살펴본 자기결정권이 강조하는 개인 선택의 영역과 

사회적 조건에 대한 탈맥락적 한계를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개인예산제 도입

을 둘러싼 논쟁을 분석할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주로 다룬 정책구조에 대

한 논의보다는 개인예산제가 자기결정권 강화라는 정책의도를 한국적 맥락

에서 실현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기존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논쟁 지점은 해외 사례를 통해 파악하는 제도적 한계나 개별국가별로 

나타난 문제점 정도에 그친다. 실제 한국으로 개인예산제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립의 지형이 나타나는 구도와 논쟁 지점을 파악하려는 연구가 

부족한 것이다. 따라서 개인예산제 도입을 둘러싼 논쟁을 단지 제도를 몰이

해 하는 집단과 제도를 과신하는 집단 간의 논쟁이라고 단순하게 설명하기 

보다는 각기 다른 입장이 어떤 사례들을 통해 논쟁하고 있으며 논쟁의 근거

는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개인예산제를 둘러싼 논쟁 지

형을 행위자들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분석할 때 두 집단 사이의 정책 논

의를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으며, 특히 개인예산제가 지니고 있는 자기결

정권 강화라는 정책의도를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장애인단체에서 반대하

는 현상에 답할 수 있는 것이다. 개인예산제 도입을 둘러싼 논쟁은 크게 세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학계의 연구, 서울시의 시범사업 추진, 윤석열 정부의 

대선공약 수립이다. 따라서 각 세 영역별로 개인예산제 도입을 둘러싼 논쟁

이 자기결정권 강화의 측면에서 전개된 양상을 살펴보고 이들의 입장을 비

교한다. 학계의 연구동향 파악과 함께, 특히 정책 논쟁이 본격화된 서울시와 

윤석열 정부의 정책수립 시도 과정에서 각 행위자별 입장을 기사를 통한 인

터뷰, 보고서, 입장문 등 문헌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이들이 개인

예산제를 자기결정권의 측면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한

국적 맥락에서 드러나는 정책 진단과 주장, 그에 따른 차이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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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인예산제 논쟁 1 : 자기결정권 강화의 필요성과 

자유주의적 한계

1. 자기결정권 강화로써 개인예산제의 필요성: 국내 연구동향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에게 지급되어오던 사회서비스의 형태를 현

물에서 현금으로, 전달체계의 방식을 국가기관 중심의 공급에서 장애인의 

개인 맞춤형 욕구와 수요에 따른 장애인 당사자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특징

을 갖춘 제도다(Glasby and Littlechild, 2009). 기존의 사회서비스는 정부 

주도일 경우 장애인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직성을 보

여왔기 때문에 이용자 중심의 전달체계 변화를 통해 장애인의 선택권을 높

이고자 한 것이다(이한나 외, 2019).

한국에서도 장애인의 당사자성과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개인예산제에 주목하였으며 2010년을 전후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어 현

재에 이르고 있다. 지금까지 장애인 개인예산제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해

보면 연구방향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해외 국가의 개인예산제 사례에 대한 소개와 한국으로의 도입 가능성 

검토에 관한 연구다. 개인예산제가 영국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영국의 

사례를 소개하는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독일의 사례에도 주목

하고 있다. 이는 독일이 보수주의적 복지국가 레짐에 기반을 두고 있는 나라

일지라도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목적으로 현물에서 현금 급여로 전환

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원소연, 2010; 남용현, 2014). 

영국을 주요 사례로 선정한 연구는 주로 영국의 개별적 유연화 개념의 변

화 과정과 추동 요인, 제도적 쟁점 등을 다루고 있으며 한국으로의 도입 가

능성을 검토하고 있다(유동철, 2012; 이동석･김용득, 2013). 그런데 영국 개

인예산제도에 대해 공통적으로 지적된 한계는 발달장애인이 소외되는 지점

이었다. 장애인의 선택권 강화는 신체장애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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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까지 개인예산제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최근의 영국 개인예산제를 검토하면서 영국 사례가 발달장애인을 어

떻게 소외시키고 제도적으로 다시 포괄을 이루기 위한 개혁을 어떻게 실행

했는지 살펴보며 한국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에 개인예산제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김진우, 2018). 탈시설과 커뮤니티 케어 방향

으로 장애정책의 기조가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영국의 제도 변화가 한국

에도 함의를 줄 수 있는지 살펴본 것이다(김용득, 2019). 발달장애인에 대한 

자기결정권 강화의 사례를 검토하고자 미국 미네소타의 개인예산제도 살펴봄

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삶의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다(김경미, 2020). 

둘째, 특정 국가의 사례 소개를 확대하여 국가간 비교와 개인예산제 유형

화를 통해 한국에 적합한 모델을 검토하고 법적, 제도적 쟁점을 확인하는 

연구가 있다. 국가마다 사회적 맥락과 돌봄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대상 

국가 및 이용 형태를 퍼지셋을 통해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는 것이다(이동석, 2015). 개인예산제는 국가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

이면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도를 할당, 급여, 전달체계 및 재

정 등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고 어떤 유형의 형태가 한국에 더 적합한지 

파악하는 시도이다(이한나 외, 2020). 제도적 특징의 차이와 함께 복지체제

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 또한 제도적 적합성을 찾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

다(유영림･이현숙, 2022). 더불어 현재 한국의 법체계는 개인예산제가 실행

되었을 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토대로써 구축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며, 

장애인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수단의 필요성을 검토하기도 한다

(이승기, 2019).

셋째, 개인예산제 적용에 대한 실제 사례 연구다. 앞의 두 가지 연구방향

은 주로 해외 사례에 대한 검토와 한국으로의 적용 가능성을 다양한 측면으

로 살펴봤다면 세 번째 연구방향은 개인예산제가 실행되고 있는 실제 사례

를 살펴봄으로써 효과성을 검토하려는 것이다. 한국은 현재 개인예산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 다만 서울시의 장애인복지관들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곳들이 나타나면서 시범사업의 대상자들이 어떤 지점에서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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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는지 파악할 수 있다(장재웅, 2019; 김동홍･정종화, 2021). 시범사업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개인예산제를 향한 정책 태도와 이해에 주목하여 

장애인 당사자, 가족, 기관 종사자들과 심층면접을 진행하기도 했다(신근우, 

2018). 이는 정책 도입 이전에 해당 정책에 대한 정책 이해관계자들의 이해

가 충분한지 확인하기 위함이며 장애인의 선택권 강화를 위한 정책 수단이 

반드시 개인예산제일 필요는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개인예산제에 대한 학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서도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해외 5개국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으로의 도입 타당성 검토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이한나 외, 

2019). 더불어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실시

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도 했다. 한국의 개인예산제 도입을 둘러싼 

움직임은 단지 학계에서 그치지 않고 지방정부와 국가연구기관으로까지 확

산되어 가고 있다.

2. 자기결정권의 자유주의적 한계 

개인예산제 도입을 반대하는 장애인단체의 주된 주장 중 하나는 사회서

비스의 시장화다.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과소평가한 것이며 이러한 개별적 

접근의 심화는 복지국가의 토대를 약화시키는 신자유주의적 방식이라는 비판

이다(Ferguson, 2007). 이윤이 발생하는 사회서비스만이 확대되고 이윤의 

창출 정도가 적은 분야는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복지영역에서 시장 원리가 

작동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Pfeffer and Coote, 1996). 이윤이 발생하는 

영역에서도 경쟁이 심화되면 개인예산제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

의 권한이 약화되면서 서비스 질의 하락이 발생할 수 있는 지점도 간과되고 

있다(Pile, 2014).

하지만 개인예산제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비판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비판 지점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의 비판은 단지 현금이 주어지는 것만으로 

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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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의 실현은 인간으로서 자유를 추구한다는 것이며, 자유의 추구

는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에 있듯이 모든 인류가 누려야 하는 권리로써 절대

적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 모든 인간은 자기 스스로 사고하고 시간과 공간

을 통제하며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정의는 현대사회에서 강력한 보편 규범으

로 자리 잡아 있다. 이러한 지점에서 자유주의의 급진성을 확인할 수 있다. 

특정 집단만이 향유했던 자유라는 특권을 보편 인류의 권리로 확대했기 때

문이다. 하지만 자유권이 주어졌더라도 실현의 방법이 부재하기에 자유주의

의 급진성은 보수성으로 남아있게 된다. 개인예산제가 장애인 당사자에게 

선택과 통제의 자유를 줄 수 있다고 하지만 현금을 소비하기 위한 사회적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장애인들의 자유는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개인예산제를 반대하는 장애인단체는 개인예산제가 자기결정권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인 것을 동의하면서도 현재 한국의 정책지형에서 실행

되었을 때는 오히려 장애인 삶의 조건을 후퇴시킨다고 본다. 선택할 자유 

이전에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개인예산제를 찬성하는 측에선 사회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며 개인의 맞춤형 사정으로 예산 확보를 통해 여가활동에도 사용

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는 여가활

동 장소로 가기 위한 사회적 조건, 즉 이동권의 확보와 여가활동을 할 수 있

는 공간이 장애인에게 제약하는 요소가 없을 때 가능하다. 예산이 장애인에

게 직접 주어져도 예산을 사용할 곳이 장애인을 위한 방향으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온전한 자기결정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

적 조건, 사회권이 전제되어야 한다. 개인예산제를 반대하는 장애인단체는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사회권 강화를 위한 사회공공성 부문을 우선적으로 

다루기를 바라고 있다. 더불어 현재 한국은 장애인의 사회서비스 종류와 규

모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사회서비

스 이용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개인예산제를 도입하기에는 실효성

이 약하다는 것이다. 개인예산제는 받을 수 있는 사회서비스의 크기와 종류

만큼 현금을 지급받아서 선택권과 통제권을 가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재 



52  한국사회 제23집 2호(2022년)

수립되어 있는 사회서비스가 적정한 수준으로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김진우, 2018). 

장애인 삶의 사회적 조건 강화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예산제를 실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은 영국 등 해외국가의 선행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이들의 사례를 통해 발견한 사회적 조건 부재에 따른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는 지역 간 격차다. 현금 급여로의 전달체계 개편은 장애인들이 시장

으로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영국의 경우 지역 간 격차가 

발생했다(Pearson, 2000). 호주 또한 소도시에서는 시장의 협소함으로 선택

권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았다(이한나 외, 2019). 한국의 경우에도 서울과 

수도권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장애인을 위한 사회공공 인프라가 어느 정도 

있을 뿐이며 지방 소도시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사회서비스의 시장 여

건이 갖춰져 있다고 하기 어렵다. 

둘째, 정보화와 사회적 자본의 격차가 불러오는 문제가 있다. 정보가 제

대로 장애인 당사자에게 제공되지 않았을 때 시장에서의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원하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지식이나 인적 네트워크 등이 불평등한 시장 

거래를 만들어 내게 된다(이한나 외, 2019). 정보의 비대칭성은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장담할 수 없게 만들며 이 때문에 장애인이 활동지원사를 찾고자 할 때 

난항을 겪거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기도 한다(Glasby and Littlechild, 

2009). 장애인의 선택권 강화 측면에서 개인 소비 영역에서만 자유권을 강조

하게 되면 결국 더 많이 교육받고 사회적 자본이 두터운 중산층 계층의 장

애인에게만 자기결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된다(Spandler, 2004).

결국 장애인단체는 지역 간 격차와 정보의 비대칭성 등, 사회적 조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애인에게 주어진 선택권이 이후 장애인 삶의 책임을 국

가가 아닌 장애인 개인에게로 돌릴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개인예산제 도입을 

주저하게 된다. 장애인에게 선택권과 통제권한을 확대해준다는 명목으로 복

지의 책임을 사유화하고 국가의 책임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이승기･이성규, 

2014; 이한나 외, 2019). 장애인의 당사자성은 국제연합(UN) 장애인권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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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에서도 강조되고 있지만 사회서비스의 확대나 관리 없이 장애인의 자율적 

선택만을 강조한다면 장애인 당사자주의의 의미를 협소하게 바라본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장애인 당사자주의는 서비스 간 자기주도적 이용에서도 나

타나지만 서비스별 당사자 중심의 사정과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참여로 나

타날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장애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자유주의적 접근은 

사회적 맥락을 배제시킨다는 한계를 보여준다(신유리･김정석･허준기, 2017). 

비장애인이 누리는 삶에서 자유로운 선택과 통제권한의 실현 또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실현 정도가 달리 나타난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선택권이 강화

된다고 해서 비장애인과 같아질 수 없으며 오히려 선택에 따른 결과를 책임

져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여성운동의 목표가 남성되기가 아니듯, 장애운동

의 목표도 비장애인 되기나 소비자 되기가 아님을 짚어야 한다.1) 실제로 개

인예산제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들은 행정처리 과정에서 공무원들

의 관료주의적 태도에 불만을 느끼고 있는데(남용현, 2014), 공무원들에게 

심사를 받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완전한 자유 속에서 소비를 해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은 온전히 본인이 지게 된다. 결국 사회적인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협소화시킨다. 

물론 삶에서 선택을 하고 그에 따라 책임짐으로써 성장한다고 본다면 선

택을 실패하더라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에게 선택권을 

보장해준다는 것은 선택의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것으로부터 비롯되며 선택 

주체의 욕구에 선택지가 부합하지 않는다면 선택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신근우, 2018). 현재 한국의 선택지는 충분한가 물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이 개인예산제 도입을 반대하는 장애인단체의 생각이며 선택지를 

넓히는 방향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개인예산제 도입을 둘러싼 논

쟁이 발생하는 것이다. 

1) 비마이너(201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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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개인예산제 논쟁 2 : 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의 

정책추진 사례와 비판 

1. 서울시의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 

학계를 중심으로만 진행되어 오던 개인예산제에 관한 논의는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일을 통해 장애계에 논쟁을 촉발시키게 된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시의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 시도이다. 서울시의 추진 시도 이전에

도 장총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를 중심으로 국제

세미나, 학술 토론회 등이 개최되었다. 개인예산제 도입을 요구하는 측에서

는 주로 개인예산제가 장애인의 선택권과 통제권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2) 그러나 개인예산제 도입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한

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이미 준현금지급의 방식으

로 이루어져 있으며 선택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도입의 필요

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말했다.3) 한국에서 필요한 것은 ‘서비스 간 자기주도 

조정’보다는 ‘서비스별 자기주도 사정’에 있음을 강조했다.4) 즉 기존에 실행

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을 활용하고자 할 때 자기주도적으로 활용의 

방법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지점은 사회서비스가 실

행되기 전부터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이다. 

이처럼 학술적 차원에서 논의되어 오던 개인예산제 논쟁은 서울시의 사

업 추진과 함께 장애인단체 간의 성명서 발표 등 논쟁이 심화되기에 이르렀

다. 서울시는 공급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수요자 선택권 보장 방

식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추후 시범사

업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했다(김용득･이동석･김용진･박광옥, 2017). 서

2) 비마이너(2013.7.12.) 
3) 비마이너(2015.7.6.)
4) 비마이너(20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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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시는 연구용역 수행과 함께 2017년 10월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도입 방안 

연구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를 전후로 하여 서울지역장애인소비

자연대는 개인예산제 찬성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였으며 이를 반대하는 전장

연은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소비자연대가 자기주도성을 강조했지만 전

장연은 복지예산의 총량 자체가 적은 상황에서 개인예산제 시행이 오히려 

사회공공성 확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5) 예산의 총액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서비스 간 칸막이 폐지 정도만이 이루어질 것이며 지원되는 

사회서비스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현물에서 현금으로 전달체계의 변화

보다 시급한 사안은 선택권의 실효성을 높이는 사회구조의 변화인 것이다.6) 

이러한 비판은 공청회를 앞두고 발표된 전장연의 성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는 전자제품, 자동차 등과 같은 상품처럼 마음에 들지 않으

면 마음에 들 때까지 반납 하거나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서비스가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중단할 수 없는 필수적인 것이며, 그렇기에 사회

서비스 선택권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권리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

하다. 민간주도의 시스템, 그리고 공공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금

에 대한 통제권을 장애인이 갖는 것은 자칫 서비스 구매를 위한 장애인

끼리의 경쟁만 강화되어 서비스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명서 2017년 9월 19일 중 발췌>

결국 개인예산제를 반대하는 장애인단체의 기자회견과 면담 이후 서울시

는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향후 예산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면서 논쟁이 소

강상태에 접어들게 된다.7)

그러나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서자연)는 2017년 12월

에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개인예산제 도입

5) 에이블뉴스(2017.12.22.)
6) 비마이너(2017.10.19.)
7) 비마이너(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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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활동을 끊임없이 추진해왔으며 2019년 서울시는 다시 시범사업 실

행방안 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장애등급제가 폐

지됨에 따라 장애인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새로운 전달체계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를 대체할 제도로 개인예산제를 주목했다.8) 아래의 그림을 살펴

보면 기존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가 개인예산제로 변화했을 경우 어떤 형태

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전장연은 2017년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선택권 강화의 전제조건으로 권리

의 강화를 주장하며 개인의 선택 문제는 결국 개인에게 책임을 지게 만든다

고 비판했다.9)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가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한 직접적 돌봄서비스 제공 등 공공성 강화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보

건복지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10) 이전의 개인

예산제 관련 학술토론에서도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파악해보면, 국가가 장애

인의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면 굳

이 현금지급방식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며 현재의 바우처 방식과 큰 차이가 

없음을 들어 개인예산제 도입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11) 이는 서비스 간 

자기주도적 조정보다 서비스별 자기주도적 사정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현재

의 바우처 제도와 개인예산제가 큰 차이가 없음을 주장하는 전장연과 비슷

하다는 점에서 공통된 의견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8) 비마이너(2019.11.7.)
9) 비마이너(2019.11.7.)
10) 한국경제(2019.9.17.)
11) 비마이너(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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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개인예산제 예산집행 및 서비스 이용 프로세스의 전환 

자료: 정희경･허숙민･선승연･정수미･강인영･이홍진(2020: 46). 

2. 윤석열 정부의 장애정책 공약화 

개인예산제 도입에 관한 본격적인 논쟁을 촉발시킨 또 하나의 사례는 윤

석열 정부가 개인예산제를 장애정책으로 공약화한 시도에서부터 비롯된다. 

앞서 전장연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단체의 반대와 보건복지부의 회의적 반응

으로 다른 단체와 학계가 개인예산제 도입을 요구함에도 서울시의 시범사업 

추진 정도에서 논의가 그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개인예산제는 다시 장애계에서 쟁점화 되었다.

2021년 11월에 37개의 장애인단체가 2022 대선장애인연대를 구성했다. 

이들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0대 장애인 공약을 발표하였으며 세 

번째로 개인예산제 도입을 집어넣었다.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은 

2022년 1월 19일에 장애인 공약을 발표하며 개인예산제 도입을 제시함에 

따라 2022 대선장애인연대를 구성하고 있는 37개의 장애인단체는 공약 도

입을 적극 지지함을 표시했다. 윤석열 측에서 발표한 개인예산제 공약은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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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어진 액수 안에서 스스로 복지 서비스 선택하는 ‘개인예산제’도입

미국･영국･독일처럼 우리나라도 장애인이 주어진 예산 안에서 직접 본인이 원하는 복

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예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급자(정부･지자체･복

지관) 중심 복지에서 수요자(장애인) 중심 복지로 전환하는 큰 변화다. 개인예산제에 따

라 지원된 예산은 장애인의 선택에 따라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보조기기 구입, 재활서

비스 이용, 교육비용, 교통비용 등에 바우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표 1> 윤석열 장애인 정책 공약 – 개인예산제 

자료: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장애인 정책 보도자료(2022년 1월 19일). 

개인예산제를 찬성하는 단체는 개인예산제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선택권 

강화를 통해 전달체계의 수요자 중심성을 높임으로써 그동안 시장 영역에서 

소홀히 취급되어 오던 장애인의 시민권을 강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

을 보였다. 2022년 3월 4일에 진행된 2022 자립생활 콘퍼런스, 4월 1일에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방안과 과제 토론회 등을 연이어 개최하고 개인예

산제 도입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면서 정책 도입의 가능성을 높이고

자 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는 2022년 3월 16일 성명서 발표

를 통해 개인예산제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따라서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을 장애인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은 불합

리하다. 고용 측면에서 봐야 할 내용이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고용은 장

애인 고용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늘어나는 것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에 부응할 뿐이다. ‘장애인활동지원’ 예

산은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에 관련된 부분에서 다뤄져야 한다. …… 막

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역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

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

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보다도 시급한 생존의 문제가 앞서기 때문이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성명서 2022년 3월 16일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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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협은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활동 지원 예산이 장애인만을 위해 사용

되는 것이 아닌, 활동지원사를 위해 사용된다며 비판했다. 활동보조지원에 

관한 예산을 활동지원사만을 위한 고용 예산으로 접근하여 바라보면서 장애

인을 위한 예산 확보를 통해 개인예산제가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활동지원보다 더욱 시급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현금 급여를 유연하게 

사용하여 장애인의 생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개인예산제에 대해 이전부터 지속하여 반대의 입장을 보인 전장연은 지

장협의 의견과는 다르게 윤석열 측의 장애정책 공약화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장연은 장애인 사회서비스의 규모와 예산이 절대적으

로 부족한 상황에서 현금 급여를 통한 유연화만을 강조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금 장애인정책에 필요한 것은 서비스 종류와 양을 확대하고 그에 따

른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며, 당사자가 필요한 만큼 필요한 서비스를 받

을 수 있는 ‘서비스별 자기주도 사정’입니다. …… 윤 후보가 들고 나온 

“개인예산제”라는 것도 다양한 서비스가 없고, 급여량 판정 과정에서 

당사자의 자기주도성도 없는 국내 상황을 감안하면, 서비스 간 칸막이

를 허물어서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논리는 매우 허구적인 발상이다. 가

령 식당을 갔는데 메뉴판에 공기밥과 김치만 있다면 선택권을 보장해준

다고 해봤자 다른 반찬은 못 먹는 상황인 것이다. 윤 후보가 개인예산제

로 선택 가능한 서비스 예시로 나열한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보조기기 

구입, 재활서비스 이용, 교육비용, 교통비용 등에 대해서, 이 중에 필요

한 것을 골라담게 해주는 것 보다, 당사자의 필요와 권리를 중심으로 서

비스를 쌓아나가는 접근이 필요하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명서 2022년 1월 24일 중 발췌>

전장연은 현재 한국의 장애인 사회서비스 여건에서 서비스 간 이동이 유

용함을 가질 정도로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 것도 아니며, 급여수준을 평가하

는 지점부터 당사자성이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서비스 간 이

동 허용만으로 선택권을 보장해준다고 하는 것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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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대안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정리하면, 지장협을 비롯한 개인예산제 도입을 찬성하는 장애인단체는 현

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사회서비스 간의 유연함을 가져오는 것만으로도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향상과 함께 삶의 우선순위에 따라 현금을 자

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개인예산제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전장연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은 단지 선택의 자유만을 부

여한다고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선택을 위한 조건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장애인이 선택하기 위한 과정과 선택의 폭을 넓혀주지 못하는 상

황에서 한정된 예산 안에서의 선택권만 주어졌을 때 장애정책 예산을 늘려

나가야 하는 사회공공성의 의무보다 장애인 개인에게 책임 전가가 우선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즉 자기결정권의 강화를 위한 우선순위의 차이, 그리고 

현재의 정책 맥락에서 정책 의도가 제대로 발현되지 않을 경우 우려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되어 장애인단체 사이의 상반된 입장

이 도출되고 있다. 이처럼 앞서 살펴본 두 사례가 현재 한국의 장애인 개인

예산제를 둘러싼 논쟁을 촉발시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반된 입장

이 어떠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지 더욱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3. 장애인의 선택권과 기존 전달체계 사이의 간극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써 개인예산제 

장애인의 삶에서 선택권과 통제권이 부여되는 것이 장애인의 삶의 질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 앞서 연구 동향 검토를 통해 살펴봤다. 이러한 논의

를 통해 장애인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가 

개편되어야 하며 개인예산제가 가장 적절한 대안이라는 주장을 관찰할 수 

있다. 기존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가 실제 장애인의 선택과 욕구의 다양성 

실현 과정을 얼마나 포괄하고 있지 못하는지 살펴봄으로써 장애인과 제도 

사이의 간극을 확인하고 개인예산제의 필요성 주장 또한 포착할 수 있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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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장애인들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권

리 주장에서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 동등하지 못한 

관계에 놓이도록 만들기도 한다(이봉주･김용득･김문근, 2008). 기초생활수

급을 받는 장애인이 수급 대상자이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가려는 시도조차 

못하거나 생각을 전혀 해보지 않은 사례를 보더라도 경직된 전달체계가 다

른 욕구까지도 실현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박홍근･허

준기, 2015).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이 정해져 있음에 따라 공급자 중심의 

전달체계가 지속되면 장애인들의 삶은 선택권의 제한과 함께 주체성을 잃게 

되는 것이다(이동석･김용득, 2013). 

개인예산제 도입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개인예산제가 이러한 전달체계 문

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국가가 사회서비스의 형태를 표준화하고 

제공하려는 서비스를 사전에 규제했다면, 개인예산제의 핵심은 개별적 유연

화로써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에 전적으로 맡기자는 것이기 때문이다.12) 현

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가 장애인 당사자 삶의 패턴을 포괄할 수 없다면 

이를 당사자에게 맡겨버리자는 것이 개인예산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호, 2017). 

개인예산제 도입을 반대하는 측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주목하는 것은 전

달체계 패러다임의 변화다. 한국에서 개인예산제를 도입하고자 할 때 문제

점으로 지적되는 것 중 하나로 장애정책에 관한 예산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

서 예산의 이용만 자율적으로 하는 방식은 장애인 자기결정권을 강화시킬 

수 없다는 점이 있다. 그러나 개인예산제 도입을 요구하는 쪽은 현금지급의 

방식이 지닌 본질이 국가가 획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스스로 서비스를 통제한다는 데 있다고 말한다.13) 개인예산제를 통

해 개인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 규모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실현

하기 위한 자원이 부족할지라도 중앙정부에 요구할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

는 것이다(이동석･김용득, 2013). 즉 장애인 당사자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 

12) 비마이너(2015.6.30.)
13) 비마이너(2015.6.30.)



62  한국사회 제23집 2호(2022년)

필요한 예산을 장애인이 직접 작성함으로써 예산 편성의 권한을 당사자가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이전과는 다른 사회서비스의 전환이 일어나리라 보고 

있다. 장애인이 개인예산제를 통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자 할 때 한계나 

문제점이 발생하더라도 선택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성장 기회로 만들 수 있

기에 도입의 근거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김동홍･정종화, 2021). 

4. 정책신뢰의 부재로 비롯된 개인예산제 도입 거부 

개인예산제 도입을 반대하는 장애인단체가 제시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

는 예산 확보에 대한 신뢰 부재가 있다. 영국에서 시작된 개인예산제에는 

공공지출을 줄이려는 목적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정해져 있는 기존

의 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재정 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제도 확대가 쉽게 이

루어지지 않는 점이 존재했다(이동석･김용득, 2013). 따라서 한국에서 개인

예산제를 도입하고 할 경우 현재도 GDP 대비 장애인복지 지출이 매우 적은 

상황에서 개인예산제 도입을 통해 사회서비스 예산을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없음을 보여줄 수 있지 않으면 갈등을 피할 수 없게 된다(김진우, 2018). 

만약 한국에서 공공지출을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개인예산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현재 한국 장애인복지의 성장 추세와도 충돌하게 된다. 여전히 부족

하지만 장애인복지예산과 기반 시설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예산제

로 장애정책 예산을 구획하게 되면 기존 예산 규모가 유지되면서 개인예산

제는 오히려 전체 장애인복지 발전을 가로막는 장치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

러한 우려는 2015년에 있었던 사회복지세 논쟁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당시에 복지확대를 위해 사회복지세 도입 요구가 나왔다. 사용처를 복지로 

한정하여 복지증세를 시도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비판으로 한국의 복

지규모가 날로 증가해가고 있는데 복지세라는 이름으로 증세를 하면 복지세

를 제외한 세금을 복지에 사용할 때 반발이 일어날 수 있어 오히려 복지에 

투입할 세금의 양이 적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한국

의 모든 사회복지는 복지세가 담당해야하는 게토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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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예산제 또한 규모의 증가 없이 전체 장애인 사회서비스를 유일하게 담당

하는 제도가 되어 오히려 전체 장애인복지 규모의 성장을 막을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러한 우려가 나타나는 이유는 국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

정부에 대한 불신에 있다. 장애인단체가 요구하는 많은 장애정책과 사회서

비스는 도입과정에서 급여수준과 규모가 기획재정부에 의해 축소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예산제 실행이 된다 할지라도 기

획재정부가 장애인이 원하는 수준의 사회서비스에 부합하는 규모로 현금 급

여를 지원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이 존재하는 것이다. 개인예산제 도입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예산 권한이 장애인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신뢰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예산제 도입 논쟁은 해결되기 쉽지 않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불신과 함께 장애인 개인에게 필요한 예산의 규모가 

가시화되었을 때 정책여론 또한 우려할 수 있는 지점이다. 예를 들어 활동

지원서비스 시간당 수가를 1년을 기준으로 추계하면 상당한 금액이 산출되

는데 이를 장애인 개인에게 지급한다고 할 때 비장애인들로부터 엄청난 오

해와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다.14) 장애인이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배제

의 상태에 놓여있는 맥락은 가려지고 1년 마다 국가로부터 받는 현금 급여

가 매우 많다는 식으로 보여질 수 있다. 

종합하면 장애인단체는 지금도 장애인복지 예산의 총액을 쉽게 늘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인예산제 도입 후에는 가능할지에 대한 기존부터 있어왔

던 기획재정부를 향한 불신으로 개인예산제 도입을 선호하지 않고 있다. 더

불어 기존의 현물로 지급되던 사회서비스가 현금으로 변화하여 지원의 규모

가 가시화됨에 따라 비장애인으로부터 복지 형평성에 대한 오해를 받게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또한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14) 비마이너(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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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기존의 개인예산제 도입에 관한 연구들은 제도 자체에 주목하면서 개인

예산제의 한계와 고려해볼 수 있는 문제 지점을 주로 다루었다. 이를 통해 

확인한 개인예산제의 제도적 한계는 보완 가능한 영역임을 말하며 개인예산

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결국 개인예산제 도입

을 반대하는 장애인단체를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자기결정권 강화의 정책

의도를 가지고 있는 개인예산제가 한국의 장애인복지를 둘러싼 사회적 조건

에서는 오히려 자기결정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도 분석이 아닌, 각기 다른 입장에 있는 행위자들에 주목하여 이

들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를 자기결정권의 측면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대립지

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고자 했다.

개인예산제는 아직 한국에 실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도 제도적 평가

가 나뉘고 있다. 그 이유는 제도를 바라보는 측면이 다르기 때문이다. 개인

예산제 도입을 찬성하는 학계 전문가와 장애인단체는 개인예산제가 추구하

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강화에 주목한다. 개인예산제를 통해 장애인의 선

택권이 강화될 수 있으며 선택권이 장애인의 삶을 주체적으로 바꿔내기 때

문에 개인예산제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가 개편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즉 

제도가 추구하는 의도의 측면에서 개인예산제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제도에 내포되어 있는 의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제도가 실행되

기 위해 놓여 있는 사회적 조건과 맥락을 간과할 수 없다. 한국의 복지국가

적 특징 중 하나로 새로운 제도가 명목적으로 수립되더라도 실질적인 변화

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괴리가 발생한다(김원섭, 2011). 즉 개인예산제가 

추구하는 목표인 자기결정권 강화는 개인예산제를 도입한다할지라도 한국

의 장애인복지 맥락에서 효과가 미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택의 자유에 

앞서 사회권적 토대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장애인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은 

실현의 정도가 약할 수 있다. 단지 사회서비스 이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선택하기 위한 조건들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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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예산제 도입을 거부하고 있는 학계 전문가와 장애인단체 또한 개인

예산제 도입이 만들어낼 제도적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장애인의 자기결정

권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조건의 강화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개인예산

제를 통한 현금 급여만이 강조될 경우 사회서비스 종류의 확대나 급여수준

의 강화가 요원할 것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이들은 장애정책 발전의 우

선순위를 자유권으로서 시민권 강화보다 사회권으로서의 시민권 강화에 두

고 있다. 개인예산제 도입을 찬성하는 측이 자기결정권 자체에 주목하고 있

다면 도입을 거부하는 측은 자기결정권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에 더 방점을 

두고 있다. 장애인의 자유권과 사회권이 동반되어 발전할 수 있다면 개인예

산제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약화되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장애정책에 관

한 예산 편성을 쉽게 해주지 않는 기획재정부에 대한 불신 때문에 사회권을 

강조하는 장애인단체는 개인예산제보다 사회서비스의 종류와 예산 확대를 

우선시하고 있다.

결국 개인예산제가 추구하고 있는 정책 의도와 한국사회에서 작동될 시 

일어날 수 있는 정책 결과에 대한 우려에서 자기결정권 실현을 둘러싼 한국

적 맥락이 논쟁의 지점을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다. 각기 다른 영역인 개인

예산제의 의도와 결과를 주요 논거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논쟁

의 영역이 불일치하고 있다. 한쪽은 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긍정적인 의도를 

말하며 도입을 요구하고 있고, 한쪽은 제도의 도입이 불러올 수 있는 부정

적인 결과에 대한 우려로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예산제의 의도

에 대한 논의와 도입이 불러올 결과에 대한 논의의 지점을 나눠서 논쟁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장애인 자기결정권 실현이라는 정책 의도에 대한 합

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개인예산제 도입을 비판하고 있는 전장연 

또한 탈시설 운동과 자립생활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 실현을 강조해온 단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예산제가 지니고 

있는 자기결정권 강화라는 의도에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장연이 생각하는 선택권은 현존하는 사회서비스 내에서의 자유

가 아니다. 탈시설에는 동의하지만 개인예산제는 동의하지 않는 이유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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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권의 성격이 각기 다르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들은 탈시설이 장애인에게 

공간과 이동, 시간의 자유를 가져오지만 개인예산제는 소비의 자유만을 구

현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리고 소비의 자유는 중산층 장애인에게만 도움

을 줄 것으로 본다. 개인예산제가 삶의 선택이 아닌 사회서비스 내부만의 

선택에 그치지 않으려면 선택의 폭이 더 넓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개

인예산제의 실행으로 장애정책 예산의 우선순위가 변동되고 개인예산제를 

중심으로 게토화가 진행된다면 다른 영역의 장애정책 발전이 더뎌지게 된다

고 우려한다. 사회서비스 종류와 급여수준, 시설 인프라의 강화와 장애인복

지예산의 증액을 전제할 수 없다면 개인예산제 도입을 반대하는 장애인 당

사자에 대한 설득도 어려우며, 개인예산제 실행 과정에서 오히려 의도한 효

과가 나타나지 않는 괴리가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도입이 불러올 결과에 

대한 불신의 지점을 도입을 요구하는 측에서 제거해줌으로써 개인예산제를 

둘러싼 일정한 합의 지점을 도출할 수 있다. 

결국 중요한 지점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 관한 논쟁의 과정에서도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에 주목하고 이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다. 더불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강화에 개인예산제가 아니면 이행될 수 없

는지 다양한 제도를 함께 논의하면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한 대

안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개인예산제 도입을 둘러싼 논쟁은 장

애인뿐만 아니라 다른 취약계층의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시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선행사례가 될 수 있다. 취약계층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서 사

회서비스 선택권을 유연화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할 때,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는 유연성을 보장하면서도 개인의 선택을 국가의 책임으로 보

장하려는 사회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개인예산제 사례를 살펴봄

으로써 취약계층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준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022년  5월 30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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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This study analyses the controversy and conflicting landscape surrounding 
the personal budget as one alternative to improving self-determination 
righ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personal budget for the disabled 
refers to a delivery system that allows the disabled to exercise autonomy 
by providing social services in cash. In the process of reforming the 
delivery system, we examine how disabled people accept and interpret 
the personal budget, with a focus on self-determination rights. We step 
away from using a structural analysis approach, a more commonly used 
method and framework for examining the personal budget in academia. 
Unlike the United Kingdom, which set a major precedent, Korea show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its position on the personal budget, even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This presents the need for a disability 
studies analysis to examine the actors and claims surrounding the system 
that goes beyond an institutional analysis from a social welfare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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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nalyze documents, including statements, press releases, and media 
articles of each disabled group, in addition to existing literature that 
discusses the promotion of the Seoul pilot project and the pledges made 
by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 dur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Results indicate that the personal budget, first introduced in academia as 
a policy case, has come to be adopted as a national task of the current 
government. We also show that a tense confrontation over pros and cons 
exists within groups of the disabled. Those that oppose the personal 
budget place greater emphasis on the weakening of disability policies’ 
social publicity rather than on the effects the personal budget would have 
on strengthening the self-determination rights of the disabled. This is 
based on concerns over whether free choice is possible when only the 
right to freedom is presented without strengthening social rights through 
a disability policy in a context where there is insufficient trust in securing 
a budget for disability policies. At the same time, the debate about 
introducing the personal budget appears to reach an agreement when the 
gap between policy intentions and results can be narrowed. Those favoring 
the personal budget pay attention to policy intent, while those opposing 
distrust the policy outcome. Therefore, as each position focuses on different 
factors, intentions and results of the personal budget, recognizing such 
discrepancies should be a prerequisite for the discussion.

Key words: Personal budget, Self-determination, Liberties, Social rights


